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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1: 표의 「 이용자 부담 단계」 는 보험료 소득 단계와는 다릅니다 .
주 2: 제 1~3 단계의 식비 · 거주비는 국가가 정한 부담한도액의 초과분에 대한 「 보충급부」 및 11 페이지의 「 고액개호서비스

비」 적용 후의 금액으로 이용자 부담의 상한액이 됩니다 ( 제 3 단계의 식비 부담한도액은 2021 년 8 월부터 일부 바뀝
니다 ).

주 3: 「개호서비스비」 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( 위의 표는 특별구의 경우 ).
주 4; 이용자 부담 단계가 제 4 단계인 분의 식비 · 거주비는 모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.
주 5: 위의 표 외에 심신의 상태 등에 따라 요양식이 가산되거나 인지증 ( 치매 ) 전문케어 가산 등이 가

산됩니다 . 또 , 칫솔이나 화장품 등의 일용품과 독감예방접종 , 기호품 등도 자기부담이 되며 , 모
두 이용자와 시설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.

시설 종별 등 이용자 부담 단계 개호서비스비
(10% 부담의 경우 ) 식비 거주비 합계

개호노
인복지시설
( 특별양호노

인홈 )

유닛형 독실

제１단계 15,000 9,000 24,600 48,600
제 2 단계 15,000 11,700 24,600 51,300
제 3 단계 24,600 19,500 39,300 83,400
제 4 단계 25,900〜 30,400 ︲ ︲ ︲

공동실
( 합숙실 )

제１단계 15,000 9,000 0 24,000
제 2 단계 15,000 11,700 11,100 37,800
제 3 단계 24,600 19,500 11,100 55,200
제 4 단계 23,300〜 27,700 ︲ ︲ ︲

개호노
인보건시설
( 기본형 )

공동실
( 합숙실 )

제１단계 15,000 9,000 0 24,000
제 2 단계 15,000 11,700 11,100 37,800
제 3 단계 24,600 19,500 11,100 55,200
제 4 단계 29,400〜 32,800 ︲ ︲ ︲

1 개월당 이용자 부담의 기준� （단위 : 엔 /30 일）

■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＊
　개호보험 사업자 지정을 받은 정원 30 명 미만의 소규모 유료 노인홈이나 저비용 노인홈 등
에서 생활하면서 개호를 받습니다 . 또 , 지역밀착형 특정시설의 입주자는 요개호 인정을 받은 
분과 그 배우자 등으로 한정되며 ( 개호전용형 특정시설 ), 개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요
개호 인정을 받은 분에 한정됩니다 . 요지원 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

할 수 없습니다 .

■ 특정시설입거자 생활개호
　개호보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유료 노인홈이나 저비용 
노인홈 등에서 생활하면서 개호를 받습니다 . 또 , 시설 외
의 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「 외부서비스 이용형 특정
시설」 도 있습니다 .

* 표시의 서비스는 지역밀착형 서비스이므로 , 기본적으로 사업소나 시설이 있는 구시정촌의 주민이 이용하게 됩니다


